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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금융소비자의 선택과 상품정보의 활용

■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립적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

서비스”가 대표적임.

●  비교공시란 유사한 금융상품들의 주요 특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는 것

●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는 금융상품 제조사·판매사에 대해 독립적·

중립적 입장에서 행해지는 금융자문서비스1)

■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는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범위

에 따라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영역이 있으므로 양자 모두 발전할 

필요

●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표준화 정도가 높은 금융상품

의 경우 비교공시가 매우 효과적

●  표준화 정도가 낮고 개별적 조언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독립적 금융

자문서비스의 활용이 바람직

●  또한,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는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존재

■  본 연구에서는 비교공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

1)  영국의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률(FSMA)”에서는 시장 내 모든 금융상품들을 비교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독립적 금융자문업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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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금융상품 비교공시 현황

■  현재 업권별 자율규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상품의 비교공시가 이루어

지고 있음.

●  금융투자협회는 펀드별 투자자산의 구성, 수익률, 보수 등의 주요 특성

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예금 및 대출의 금리조건을, 

생명보험협회는 보험 종류별로 가입금액·수익률·수수료 등을, 여신

금융협회는 신용카드·할부금융·신용대출 등의 조건을 웹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음.

■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포털”을 통해 업권별 자율규제기구

의 비교공시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이지론(주)은 대출상품에 한정

하여 상업적 기반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

Ⅲ. 해외사례

■  영국 CFEB(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 캐나다의 

FCAC(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등 금융소비자 보호

와 관련된 기관들은 “대화형 금융상품 선택 도구 및 계산기” 서비스

를 제공

●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상품의 조건을 입력하면, 적정한 

금융상품과 그 상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비교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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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비교공시와 달리, 대화형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적정한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정보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개별적 자문서비스에 보다 근접한 형태

■  미국의 경우 은행 자율규제기구인 ABA(American Bankers Associa-

tion)가 대화형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

Ⅳ. 정책방향 및 과제

■  요약형 비교공시를 도입하고, 업권과 독립된 공적기관이 비교공시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상품선택의 가이드라인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제안

●  비교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의 선택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항목만을 추려서 요약

   특히, 펀드의 경우 비용 부문과 수익률 부문을 요약하여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비교공시를 새로 구성하되, 리스크(risk) 및 벤치

마크(benchmark)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업권별로 비교공시의 주체가 상이하여, 업권 간 유사 상품들의 비교가 

쉽지 않으므로, 독립된 공적기관이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

  퇴직연금, 펀드와 변액보험 등은 업권간 비교가 필요

   업권간 유사상품의 비교공시를 특정 업권에서 담당할 경우 그 업권의 

상품을 우호적으로 표현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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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해당 업권의 자율규제기구가 아닌 정부 산하의 

소비자보호기구가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함.

●  비교공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소비자의 재정상황, 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의 어떤 특성을 주로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서비스가 필요

   영국 CFEB, 캐나다 FCAC의 “대화형 금융상품 선택 도구 및 계산기” 

서비스를 다양한 상품에 대해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지향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수수료 기반의 독립적 

금융자문업을 도입하되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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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은 

넓어지는 반면, 다양한 금융상품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금융상품 공시를 통해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중적으로 공표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음.

●  공시는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며, 상품 선택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비교분석이 필요

●  금융소비자는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가 다수이며, 상품 내용의 분석·

평가 등에서 능숙하지 않음.

■  단순한 공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가 대표적임.

●  중립적인 서비스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편견 없이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비교하고 평가해 주는 것

    예컨대, 광고의 경우 금융상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립적인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없음.

●  비교공시란 유사한 금융상품들의 주요 특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시하는 것을 의미

●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services)”란 제조사 및 판매사와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의미

Ⅰ. 금융소비자의 선택과 상품정보 활용



7Ⅰ. 금융소비자의 선택과 상품정보 활용

    금융자문서비스란 금융상품의 평가, 선택, 금융거래 등에 대한 자문행위

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예금, 대출,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이 판매

되기 이전에 금융소비자에게 이루어지는 자문서비스를 의미함.2)

    펀드의 평가 및 선택, 퇴직에 대비한 연금활용 계획, 각종 보험의 선택, 

대출 조건의 적정성 분석 등이 모두 금융자문서비스에 해당함. 

    영국의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률(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에서는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를 특정 금융

회사의 상품에 국한하지 않고 시장 내 모든 금융상품들을 중립적 입장

에서 비교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함.3)

■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는 상품의 특성, 금융소비자의 

범위에 따라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영역이 있음.

●  비교공시는 조건이 단순하고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는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상품에 대해 보다 적합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은 표준화가 잘 되어 있으나, 보험은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어려움.

2)  통상 투자자문서비스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및 운용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의미하며, 펀드, 예금, 대출 등 소매 금융상품의 판매 이전에 이루어지는 금융자문서비스와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뮤추얼 펀드의 경우 펀드매니저의 자산운용은 투자자문서비스에 해당

하며, 이러한 펀드를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펀드 간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금융

자문서비스에 해당함.

3)  독립성 요건은 판매회사의 자문업무 제공행위와 관련한 것이며, 금융상품 판매회사 자체의 독립성

에 대한 것은 아님. 따라서 판매회사가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영업행위준칙의 일부로 규정함. 이러한 요건에는 “시장 내 모든 금융상품의 비교”, “자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수수료(fee) 지불방식에 대한 선택권 부여”, “제조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공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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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비교공시가, 특정 개인

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자문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

    따라서 비교공시는 금융감독당국, 협회 등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 담당

하며 자문서비스는 사적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

<표 1>   비교공시와 금융자문서비스의 비교우위

비교공시 금융자문서비스

상품의 특성 단순한 구조의 상품, 표준화된 상품 복잡한 구조의 상품, 비표준화된 상품

금융소비자의

 범위
불특정 다수 특정 개개인

■  또한 비교공시는 금융자문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존재

●  금융자문서비스도 시장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분석하여 조언을 

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비교공시는 양질의 자문서비스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선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업 모두 발전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교공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9Ⅰ. 금융소비자의 선택과 상품정보 활용

●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교공시는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독립적 금융

자문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 독립적 금융

자문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부재하며, 관련된 자문

인력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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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 및 손해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에서 업권별로 인터넷을 통해 

비교공시를 시행하고 있음.

●  집합투자상품, 보험상품의 경우 해당 업권의 자율규제기구가 비교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존재

    자본시장법 제58조, 제90조는 금융투자협회의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124조, 제175조는 보험협회

의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상품의 경우 법적 근거

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업권의 자율규제기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금융상품 비교공시 관련법규 현황은 <참고 1>을 참고

<표 2>   자율규제기구별 비교공시 상품의 종류

자율규제기구 비교공시 상품

금 융 투 자 협 회 집합투자상품, 연금 등

은 행 연 합 회 예금, 대출, 신탁, 연금 등

저축은행중앙회 예금, 대출 등

생 명 보 험 협 회 일반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

손 해 보 험 협 회 장기보험, 자산연계형보험, 연금보험 등

■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포털”을 통해 업권별 자율규제

기구의 비교공시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이지론(주)은 대출상품에 

한정하여 상업적 기반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

Ⅱ.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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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상품의 수수료 

및 운용실적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자본시장법 제58조, 

제90조)4)

●  집합투자상품과 관련된 비교공시는 보수 및 수수료비교, 수익률 

비교, 환헤지 비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연금상품의 비교공시도 이루어지고 

있음.

●  순자산, 수익률 정도를 비교하고 있으며, 보수율, 수수료율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표 3>   금융투자협회의 비교공시

상  품 비교분야 비교항목

펀         드

보수 및 수수료
운용회사, 펀드명, 판매회사, 보수율,1) 기타비용, TER,2) 

판매수수료,3)  매매·중개 수수료율 등

수익률
운용회사, 펀드명, 판매회사, 보유자산 구성, 기준가격, 

수익률 및 순위, 보수율,4) 환헤지 등

환헤지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 등

펀   드

비교검색

설정현황(설정, 해지, 환매, 잔고 금액), 운용현황(자산, 

부채, 좌수) 등

연금형 펀드 ― 순자산, 수익률 등

주  : 1) 보수율은 운용, 판매, 수탁, 일반으로 세부적으로 재구분

   2) TER은 총비용률(total expense ratio)을 의미

   3) 판매수수료는 선취 수수료와 후취 수수료를 구별

   4) 보수율은 운용, 판매로 재구분

자료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

4)  집합투자기구는 실질적으로 펀드를 의미함. 자본시장법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펀드대신 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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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러한 비교공시 정보를 펀드의 선택에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한 측면이 있음.

●  펀드를 선택할 때, 비용(보수 및 수수료)과 수익률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데 이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불편

    현재 수익률 부문에서 보수율을 함께 보여주고 있으나, 보수 및 수수료의 

일부만 반영되는 등 펀드의 수익성과 비용을 동시에 비교하기 어려움.

●  특히 펀드의 리스크(risk) 및 벤치마크(benchmark)와 관련 내용은 

누락되어 있음.

2.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중앙회

■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예금, 대출 등의 

조건에 대해서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공시하고 있음(<표 4>, 

<표 5> 참조).

■  저축은행 상품의 경우 은행 자체의 기본적인 건전성 내용이 상품 

비교공시와 함께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이자율을 지급

하는 형태이므로, 펀드에 비해 상품 리스크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낮은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화, 구조조정 등의 전반적인 경영 리스

크가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예컨대, 자기자본비율, 연체율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를 

함께 공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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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분  류 상  품 비교항목

예금금리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장기 

주택마련저축, 개인 MMDA, 법인 

MMDA

은행, 상품명, 금리1)

대출금리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은행, 상품명, 최저금리, 최고금리, 

대출기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교표를 제공

은행, 상품명, 금리변동조건,2) 최저 

금리, 최고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등

신탁상품
연금상품에 한정 은행, 상품명, 설정일, 신탁금액, 

자산운용 구성, 배당률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은행, 원리금보장 여부, 적립금 및 

수익률

수 수 료

예금 송금, ATM 인출 등

대출 담보조사, 채무인수, 개인신용평가 등

외환 송금 및 이체, 외화수표 매입 등

주 : 1) 1, 3, 6, 12, 24, 36개월 기준

  2) 변동, 고정, 혼합으로 분류

자료 : 은행연합회 웹사이트(http://www.kfb.or.kr/)

<표 5>   저축은행중앙회의 비교공시

비교군 상품종류 비교항목

예금금리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 

어음

저축은행, 금리1)

대출금리
담보대출, 신용대출 저축은행, 상품명, 최저금리, 최고 

금리, 대출기간 등

주 : 1) 정기예·적금, 신용부금은 1년물, 표지어음은 90일물 기준

자료 : http://www.f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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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협회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운용실적, 

보험료, 보험금 등을 비교공시(보험업법 제108조, 제124조)

●  생명보험협회는 일반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연금

저축보험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항목별 비교공시를 하고 있음

(<표 6> 참조).

    또한 방카모집 수수료율을 은행별로 제시하고 있음.

    변액보험,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등은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수익률

과 수수료를 별도로 비교하고 있음.

●  손해보험협회는 상품을 장기저축성보험, 장기보장성보험, 연금보험, 

자산연계형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항목별 비교공시를 

하고 있음(<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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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생명보험협회의 비교공시

비교군 구  분 비교항목

일반보험 ―

회사명, 상품명, 보종,1) 보증이율, 

보험료, 해지환급금, 보험료 지수2) 

등

변액보험,

퇴직연금실적

배당보험

수익률

회사명, 펀드명, 수익률, 전일대비 

등락, 순자산, 수수료, 수탁회사, 

운용회사

수수료 회사명, 펀드명, 수수료3)

자산구성 유동성, 주식, 채권, 수익증권, 기타

연금저축보험 ―
회사명, 상품명, 금리종류,4) 최저 

보증이율, 공시이율 등

방카모집 

수수료율

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 생사 

혼합

회사명, 상품명, 납입주기, 납입기간, 

은행별 모집 수수료율

주 : 1) 보장성, 저축성으로 구분

       2)  해당상품의 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가 금융

감독원이 정하는 순보험료(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위험률 및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대비 높거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3) 운용보수, 수탁보수, 재간접투자수수료, 기타로 구분

       4) 연동형, 확장형으로 구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http://pub.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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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손해보험협회의 비교공시

비교군 구  분 비교항목

장기저축성보험, 

장기보장성보험

화재보험, 종합보험, 상해운전자 

보험, 기타상해보험, 질병·간병 

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회사명, 상품명, 지급기준 및 보장 

내역, 공시이율, 모집수수료율, 

보험료, 해지환급금 등

연금보험

상품조건
회사명, 상품명, 금리종류,1) 최저 

보증이율, 공시율 등

자산구성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기타자산

자산연계형보험

상품조건
회사명, 상품명,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등

자산구성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기타자산

실손의료보험 ― 보험료

보험료지수, 

연간보험료
―

회사별, 상품별 보험료지수,2) 연간 

보험료3)

주 : 1) 연동형, 확장형으로 구분

       2)  해당상품의 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가 금융

감독원이 정하는 순보험료(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위험률 및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대비 높거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3)  1년 동안 위험보장을 받는 데 필요한 영업보험료로, 회사간 보장위험별 보험료 수준 비교 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납입보험료와 구별

자료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https://www.knia.or.kr/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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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신금융협회

■  여신금융협회는 상품을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용대출로 구별하여 

각각에 대해 비교하고 있음.

<표 8>  여신금융협회의 비교공시

비교군 구  분 비교항목

신용카드 회사별 수수료율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할부, 카드론, 

리볼빙, 연체이자율, 수수료율

할부금융

신 자동차1) 회사명, 금리, 취급수수료율

중고 자동차2) 회사명, 금리, 취급수수료율

주택

회사명, 상품명, 이자율, 취급수수료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율

가전제품

기계류

기타

신용대출 ― 회사별, 신용등급별 이자율

주 : 1) 자동차 종류별, 현금구매비율, 대출기간에 따라 검색하도록 구성

      2)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대출기간, 취급수수료에 따라 검색하도록 구성

자료 : 여신금융협회 공시실(http://www.crefia.or.kr/gongsi/gongsi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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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에서는 2011년 2월부터 “금융소비자포털” 웹사이트를 

운용5)

●  직접 비교공시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협회의 비교공시 사이트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제공

    비교공시내용을 선택하면 각 협회에서 제공하는 비교공시 사이트로 이동

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간단한 “금융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금융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적금의 미래가치 및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

으며, 대출금액, 이자율 및 대출기간 등을 입력하면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계산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연간소득, 대출 조건 등을 입력하면 

DTI(debt to income ratio)도 계산

■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의 경우 별도로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제공6)

●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업권을 선택하면 각 협회에서 제공하는 퇴직

연금 공시정보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어 있음.

●  여타 비교공시 사이트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에도 업권별 퇴직연금 

비교공시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가 제시되어 있음.

5) http://consumer.fss.or.kr/

6) http://pensio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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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이지론(주)7)

■  현재 한국이지론(주)은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협, 산림

조합, 수협, 여신금융사,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총 487여개 서민

대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하고 

있음.

●  특정 업권에 제한하지 않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업권 간 대출상품의 

비교가 가능

■  또한 개인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개인의 재정상황에 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상품들을 선별하여 비교해 주고 대출신청까지 

할 수 있는 “맞춤대출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음.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별하여 비교해 주는 측면에서는 영국과 

캐나다 등의 공적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대화형 금융도구 서비스”

와 유사

    선진국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였음.

●  다만, 대출상품에만 한정되어 있고,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CB)의 실제 신용정보가 이용되며, 대출

신청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특징들은 선진국의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별되는 부분임.

    은행의 담보대출에 대한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7)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산림

조합중앙회, 여신금융협회부터 신용정보제공기관인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소비자금융회사 협의

체인 대부업협회까지 대다수 금융관련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2005년 10월에 설립된 대출정보제공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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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  소비자보호관련 기구인 CFEB(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는 MoneymadeclearTM 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비교공시 서비스

를 제공

●  CFEB는 2010년 FSA(Financial Authority Services)에 의해 설립

되었으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대해 이해도를 증진하고 효율적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기구

●  CFEB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FSA가 MoneymadeclearTM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금융상품별 비교표(comparison table)를 대화형(interactive) “도구

와 계산기(tools and calculators)”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8)

●  지급보호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모기지, 저축계좌, 

연금, 펀드, 채권 등의 상품에 대해서 서비스

    1단계에서는 비교하려는 상품을 선택하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원하는 상품의 조건을 입력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소비자에게 적정한 

금융상품과 그 상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비교표로 제공

●  정보제공자가 일방적으로 큰 규모의 비교표를 모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근간을 둔다는 점에서 

대화형 서비스라고 함.

●  <참고 2>에 MoneymadeclearTM의 모기지, 연금 상품에 대한 서비스

의 내용을 예시하였음.

8) http://www.moneymadeclear.org.uk/ 참조

Ⅲ.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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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  소비자보호 관련 기구인 FCAC(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에서 영국의 MoneymadeclearTM 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  FCAC는 2001년 캐나다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금융소비자

와 관련된 이슈를 감시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  FCAC도 대화형 도구 및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9)

●  신용카드, 모기지, 은행예금 등의 상품에 대해 서비스

    MoneymadeclearTM 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상황 및 조건을 입력하면 

그에 부합하는 상품을 비교표로 제시

●  <참고 3>에 FCAC의 신용카드, 모기지, 은행예금 상품에 대한 서비

스의 내용을 예시하였음.

3. 미국

■  미국은행연합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ABA)도 대화형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10)

●  주택관련 상품, 개인금융상품, 투자, 퇴직 상품, 리스(lease)상품으

로 구별하고, 각 상품 내에서 금융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을 

선택하도록 한 후, 해당 질문별로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

    예를 들어, 주택관련 상품에서 “Should I rent or buy?”를 선택하면 

주택 렌트와 구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로 이동

    렌트 및 구입 조건 등을 입력하면 거주기간 별로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 줌.

 9) http://www.fcac-acfc.gc.ca/ 참조

10) http://www.aba.com/aba/static/calculators.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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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A의 계산기 서비스는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인 TimeValue 

Software의 온라인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

    TimeValue Software는 세금, 리스, 은행상품, 투자상품, 퇴직관련 

상품 등 다양한 금융관련 솔루션을 제공

●  그러나 영국, 캐나다와 같이 금융상품비교표를 제시하지는 않음.

■  미국증권업협회(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

는 Fund Analyzer라는 비교도구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11)

●  뮤추얼 펀드, ETF(exchange traded fund), ETN(exchange traded 

note)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비교하려고 하는 펀드 상품들을 복수로 선택하면, 기대수익률, 총비용과 

판매보수의 합, 투자 목적, 모닝스타 등급 등을 그래프와 표로 제시하고 

있음.

11) http://apps.finra.org/fundanalyzer/1/fa.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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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공시의 목적이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므

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정보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개선방향으로 

설정

1. 요약형 비교공시의 도입

■  금융 비전문가가 다수인 소비자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

●  대부분의 경우 비교정보가 단순화되지 않은 대용량 스프레드시트

(spread sheet)로 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비교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의 선택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항목만을 

추려서 요약하는 것을 추천

■  예를 들어, 펀드의 경우 비용 부문과 수익률 부문을 요약하여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비교공시를 새로 구성하되, 수익률·TER·리스크· 

벤치마크수익률이 비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펀드의 선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보수 및 수수료)과 수익률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데 이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불편한 측면이 

있음.

    현재 수익률 부문에서 보수율을 함께 보이고 있으나, 보수 및 수수료의 

일부만 나타나고 있어 비용 전체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Ⅳ. 이슈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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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펀드의 리스크(risk) 및 벤치마크(benchmark)와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경제학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리스크 및 벤치마크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 수익률 및 비용만 비교할 

경우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 지나치게 좋은 상품으로 부각될 우려

    예컨대, 안정적 수익을 목표로 벤치마크를 정하는 경우 리스크와 수익률이 

모두 낮을 가능성

●  근대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수익률과 리스크임.

    기초적인 리스크의 지표로 기간별 수익률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를 고려할 수 있음.

●  간접투자상품은 고객에 대한 신의의 원칙(fiduciary duty)을 준수

해야 하는데 수익률뿐만 아니라 리스크까지 고려하는 것이 타당

    미국의 Uniform Prudent Investor Act(1994)에서는 간접투자상품에 

적용되는 신의의 원칙으로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2. 통합관리의 필요성

■  업권별로 자율규제기구가 금융상품에 대해 비교공시하는 형태와 

내용이 다소 상이하여, 업권 간 유사한 성격의 상품들을 비교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퇴직연금의 경우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취급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업권 

간 상품의 비교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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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의 통합안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히 

업권 별로 검색할 수 있는 연결싸이트로 업권간 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장기투자목적의 펀드와 변액보험의 펀드 부분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비교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자율규제별 비교공시 용어, 내용이 상이하여 업권 간 비교가 용이

하지 않음.

■  따라서, 요약 비교공시의 경우 업권 간 유사상품의 비교가 가능

하도록 업권과 독립된 공적기관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

●  요약 비교공시의 경우 업권 간 비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업권의 자율규제기구가 담당하기보다는 제3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대안일 것임.

●  비교공시의 목적이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

■  업권간 유사상품 비교의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이해상충방지의 

측면에서도 업권과 독립된 공적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비교공시를 통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는 다른 금융회사의 유사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들의 금융상품

이 홍보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음.12)

12)  비교공시를 제외하면 현행 법규는 유사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금융상품들을 광고하는 것은 제한

하는 입장에 있음. 일반적으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음. 

업권에 따라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

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

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보험

업법 제97조), 대부업법에서도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비교를 통한 상품의 광고에 제한을 두고 

있음(대부업법 제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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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권간 유사상품의 비교공시를 특정 업권에서 담당할 경우 그 업권의 

상품을 우호적으로 광고할 가능성

●  따라서, 특정 업권과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해당 업권의 자율규제기구가 아닌 정부 산하의 

소비자보호기구가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만함.

●  영국의 CFEB는 통합금융감독기구인 FSA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캐나다의 FCAC는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임.

   

3. 상품선택의 가이드라인 서비스 강화

■  현재의 비교공시는 금융 비전문가가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여전히 어려움.

●  비교공시의 대부분이 대용량 스프레드시트로 제시되고 있어서, 많은 

비교항목 중 어떤 항목을 비교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

●  소비자가 얻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고 있으나, 오히려 

많은 정보로 혼란이 가중

■  따라서 비교공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재정

상황, 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의 어떤 특성을 주로 비교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



27Ⅳ. 이슈 및 정책방향

■  영국 CFEB, 캐나다 FCAC의 “대화형 금융상품 선택 도구 및 계산기” 

서비스를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도입

●  상기서비스는 1단계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상품의 

조건을 입력하면, 2단계에서는 적정한 금융상품과 그 상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비교표로 제공

●  공시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비교공시와 달리, 대화

형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적정한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정보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

게 되어 개별적 자문서비스에 보다 근접한 형태

●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의 금융계산기 서비스는 예적금 및 

대출 이자, 자산의 현재가치, 미래가치, DTI 등을 계산해줄 뿐 금융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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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서는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업 모두 발전할 필요

●  금융시장의 여건의 변화와 함께 비교공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의 도입은 

필요함.

●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표준화 정도가 높은 금융상품

의 경우 비교공시가 매우 효과적인 반면, 표준화정도가 낮고 개별적 

조언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의 활용이 

바람직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수수료 기반의 독립적 

금융자문업을 도입하되,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정 상품의 광고 또는 설명 수준의 자문서비스만 

존재할 뿐이며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존재

하지 않음.

    대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및 중개사, 신용카드모집인 

등은 금융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는 판매의 중개에 해당하며 여타 상품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음.

●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문서비스 자체에 대한 수수료

(fee)를 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Ⅴ. 향후 과제



29Ⅴ. 향후 과제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징구할 수 없다면, 금융자문

서비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제조회사 및 판매회사로부터 

금융상품 판매와 연계된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제조 

및 판매회사의 상품에 우호적인 편견을 갖게 되어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없음.

●  다만, 금융자문서비스가 수수료를 기반으로 할 경우 경제적 취약

계층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우처

(voucher) 제도 등을 활용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13)

13)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자문업의 활성화는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억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지적

하는 의견도 있음. 예를 들어, Shiller(2009)는「Subprime Solution」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품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금융자문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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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은 행 법 ― ― ― ―

자 본 시 장 법

•제58조 제4항 

  (수수료)

•제90조 제4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실적)

•제94조제2항   

    (운용보수,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수익률)
―

•제4-69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운용인력, 

자산의 구성, 자산 

규모, 기준 가격 등)

상호저축은행법 ― ― ― ―

보 험 업 법

• 제108조 제4항  

(특별계정자산   

운용실적)

•제124조 제2항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관련 

사항)

•제40조 제8항   

  (모집수수료율)

•제55조제2항  

   (특별계정  자산의 

기준가격, 수익률  

등)

•제67조제2항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장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공시이율 

등)

―

•제4-16조

  (모집수수료율)

•제7-46조 

   (보장내용, 보험료, 

해약환급금, 공시

  이율, 변액 보험 

특별계정의 자산 

구성내역 및 수익 

률,  수수료 등)

여 신 전 문 업 법 ― ― ― ―

<참고 1>  금융상품 비교공시 관련법규 현황



31<참고 2>  영국 CFEB의 MoneymadeclearTM 금융상품선택 지원 서비스 예시

1. 모기지(Mortgage)

■  Step 1 :  CFEB의 “상품 비교(Comparison tables)” 페이지에서 “모기지 

비교(Compare Mortgage)” 페이지를 클릭

 

<참고 2>  영국 CFEB의 MoneymadeclearTM

           금융상품선택 지원 서비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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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를 위한 조건 입력

●  용도(주택구매/이사/추가 자금 조달), 주택의 위치, 소유권, 주택 

가격, 희망 대출금액 및 상환기간, 희망 대출금리 조건(고정금리/

변동금리) 등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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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선택한 조건에 따라 은행 상품별 최초 이자율, 월 상환액, 

연평균 이자율 등을 보여 줌.

 

2. 연금(Pension Annuities)

■  Step 1 :  CFEB의 상품 비교(Comparison tables) 페이지에서 연금 

비교(Compare Pension Annuities) 페이지를 클릭

■  Step 2 : 연금 상품 비교를 위한 조건 입력

●  성별, 가입 시점, 흡연 여부, 희망 연금액, 배우자 동반 수령 여부, 

수령 시점, 수령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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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참고 2>  영국 CFEB의 MoneymadeclearTM 금융상품선택 지원 서비스 예시

■  Step 3 : 선택한 조건에 따라 상품별로 월 수령액 등을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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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Credit Card)

■  Step 1 :  FCAC의 “신용카드 도구”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선택 도구

(Credit Card Selector Tool)”를 클릭

 

<참고 3>  캐나다 FCAC의 금융상품선택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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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거주 지역, 카드 유형 및 목적, 결제 방법, 연 수수료 지불 

여부, 보상 및 혜택 등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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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입력한 조건 프로파일 및 그 조건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리스트를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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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  제시된 신용카드 리스트 중 원하는 은행사 및 조건의 카드

를 선택하면 카드명, 연 수수료, 보상 및 혜택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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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기지(Mortgage)

■  Step 1 :  FCAC의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사이트에서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도구(Mortgage Calculator Tool)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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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부동산의 가치, 본인의 소득, 여타 생활비 등을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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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부채와 상환능력과 관련된 비율을 계산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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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 바람직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와 조건, 기간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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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예금(Bank Account)

■  Step 1 :  FCAC의 “계좌 정보 제공” 페이지에서 “예금계좌 선택 도구

(Saving Account Selector Tool)”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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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거주 지역, 최소 보유 가능 잔고액 등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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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앞 단계에서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특정 지역의 은행, 

상품명, 금리 등을 비교해서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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